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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1건이었으며,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

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

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 합니다. 

〈편집자주〉

전기제품PL상담센터발표

전 기 제 품 PL 상 담 록

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

7.3 배선기구 전화 주로 화재원인이 부품에 있는데, 보상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

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정해 놓아야함

하여야 하나?

7.6 전기토스터 내방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

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로서로의책임한계를분명히정해놓아야함

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

7.10 주서기 내방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

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발생했을

시 책임은 어느쪽에 있나?

7.12 전기뜸질기 전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공장에서 책임지고 후에 해외의 expor

조립만하고 판매되어 사고가 발생하 -ter에게 구상권을 가짐

면 조립공장에서 PL보상 책임을 지

는 것인가?

7.19 전열보오드 내방 수입품에 하여 국내 사고발생시 보상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

해주고, 수출자에 한 구상권을 계약서 협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

에 넣으려 하는데, 그 문구를 완전하고 요령 검토중

간략하게 만들고 싶음

7.20 전기매트 내방 부품 납품업체와의 책임(보상문제)의 계약서 작성 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규정,

한계는? PL보험 가입권고

7.24 전기토스터 내방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의 보험/피해보상(책임한계)

한계는?

7.26 자동세정 내방 중국에 자체공장이 있는데, 한국에서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

건조식변기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정해 놓아야함

중국공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나?

(2006. 7. 1�7. 31)

2006_8월 내지   1905.3.8 6:17 PM  페이지53




